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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차 운전자의 얼굴보호구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자동차 운전자의 얼굴보호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고안의 사시도.

제 2 도는 본 고안의 일부를 절결하여 사용하는 상태를 보인 측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보호테                            1' : 상부테

1" : 하부체                           2 : 지지판

3 : 지축                               4 : 의자

5 : 베개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자동차를 탄 사람의 얼굴의 이마와 턱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상부테와 하부테를 만곡되게 일
체로 형성하여 보호테의 좌우 양단부측을 지지판에 상하로 재칠수 있게 유착하고 지지판을 자동차 의자
의 상단부에 고정설치를 하여 운전자가 임의로 보호테를 얼굴 앞쪽으로 재치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조
건에서 차의 충돌시 머리가 앞쪽으로 재여지는 곳을 보호테가 억제시키어서 보호할 수 있게한 자동차 운
전자의 얼굴보호구에 관한 것이다.

종래 자동차를 탈 때 교통사고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헬멧과 안전벨트가 사용되고 있으나 안
전벨트는 차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차를 타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안전헬멧은 차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임의로 각자가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주용 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안전 헬멧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불의한 차의 충돌사고의 발생시 몸이 안전벨트에 
의하여 의자에 지탱하고 있어도 몸의 상체는 운동관성으로 심하게 앞쪽으로 엎어지면서 핸들이나 기물에 
얼굴을 부디치어 치명상을 입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얼굴 주위를 여유공간을 두고 포위할 수 
있는 크기로 이마와 턱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상부테와 하부테를 탄곡되게 일체로 형성하여 보호테의 
좌우 양단부를 좌우 지지판에 각각 상하로 재칠수 있게 유착하고 이 지지판을 자동차 의자의 상단부에 
고정설치하여 항상 차에 비치되게 구성함으로서 자동차를 탄 운전자 또는 차의 앞좌석에 탄 사람이 보호
테를 얼굴 앞쪽으로 재치고 운전을 하면 얼굴주위에 보호테가 둘러쳐 있어 안전벨트를 착용한 바른 운전
자세에서는 얼굴을 정면 또는 좌우측을 아무런 부담없이 자유로히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고 혹 운전중 
불의하게 차가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몸은 안전벨트에 의하여 의자에 지탱하고 있는 동시 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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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앞쪽으로 굽혀지려할 때 보호테의 상부테와 하부테에 의하여 앞쪽으로 굽혀지는 것을 억제하게되어 
머리나 얼굴이 차의핸들이나 기기에 부디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보호테는 근접거리에서 얼굴과 접
촉됨으로 얼굴에 는 아무런 충격을 주는 일이 없으며 보호테를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의자 상부측 수직 
방향으로 재쳐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임의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게 안출한 것으로 이를 도면에 의하
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탄 운전자의 이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테(1)의 상부테(1')와 하부 보호테(1")를 상하 
간격을 두고 얼굴 주위에 여유공간을 두고 포위할 수 있는 크기로 만곡되게 일체로 형성하여 "ㄷ"자형으
로 절곡형성하여서된 지지판(2)의 좌우 양측판(2')에 보호테(1)의 좌우 양단부로 지축(3)으로 유착하고 
지지판(2)에 형성된 체결공(2")을 이용하여 자동차 의자(4)의 상단부측에 베개(5)의 지지간(5')을 끼워 
고정설치하여서된 것이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6, 6'는 완충재, 7은 안전 벨트이다.

이와 같이된 본 고안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자(4)의 수직상부로 세워두고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보호테를 사용코져할 경우에는 보호테(1)를 얼굴 앞쪽으로 재치어 상부테(1')와 하부테(1")
가 각각 이마와 턱의 주위에 위치되게 하고 상부테(1')와 하부테(1")의 간격 사이의 틈으로 시여를 주시
해서 안전벨트(7)를 착용한 조건에서 사용하면 운전중에는 보호테(1)의 중앙부에 얼굴이 위치되고 바른 
자세에서는 얼굴과 보호테와 접촉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부담이나 시야 장애를 주는 일이 없이 평소와 동
일하게 운전할 수 있고 물론 차를 타고 내릴 때 운전중이라도 몸을 굽힐 일이 있으면 보호테(1)를 위로 
재치어두며 또한 보호테의 사용 중 불의하게 차의 충돌사고등이 발생하면 몸은 안전벨트에 의하여 의자
에 지탱하고 있고 운전자의 얼굴은 보호테(1)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어서 운동관성으로 몸의 상체가 급격
히 앞쪽으로 엎어지려할 때 얼굴에 근접된 보호테(1)와 상부테(1')와 하부테(1")가 이마와 턱을 각각 제
지하여 상체의 굽혀짐을 억제하게 됨으로 얼굴이 자동차 핸들이나 차의 기물에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면
서 보다 안전하게 교통사고로부터 몸, 특히 두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운전자의 얼굴 주위를 포위할 
수 있는 크기로 보호테를 만곡되게 형성하여 지지판을 통하여 항시 자동차 의자의 상부에 고정설치하였
기 때문에 안전벨트처럼 차의 비치물로 되어서 안전헬멧과 같이 차를 탈 때마다 일일이 휴대하거나 챙겨
야 하는 번거로운 불편이 없고 보호테의 사용중에도 헬멧의 착용과 같은 머리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
으며 보호테의 유착부에 적당한 마찰측을 형성하여 보호테의 재치는 각도를 임의로 조절하면서 누구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차를 탄 운전자의 이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테(1)의 상부테(1')와 하부테(1")를 상하 간격을 
두고 얼굴주위에 여유공간을 두고 포위할 수 있는 크기로 만곡되게 일체로 형성하여 보호테(1)의 양단부
를 지지판(2)에 유착시키어 자동차 의자(4)의 상단부에 고정설치하여서된 자동차 운전자 얼굴보호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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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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